
  

소송종류  민사소송 법 원 명  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 2015가단 ○○○○○ 사건유형  손해배상

원    고  ○○○ 피    고 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1

판결선고일  2016. 5. 4. 비    고

사건개요

- 원고가 ◇◇학교 □□부 소속 당시, 피고 코치는 ○월부터 ○월까지 학교 

□□부실 및 사무실에서 수시로 엉덩이와 허벅지, 성기를 몽둥이로 때리고 

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과 성추행, 모욕을 반복하며 원고를 괴롭혔음. 

- 인천광역시는 피고 코치의 사용자로서 피고 코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

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제기. 

주    문

1. 피고 코치는 원고에게 7,500,000원을 지급하되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

다만,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한 경우에는 위 금액이 아닌 10,000,000원 

및 이에 대하여 2016.6.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

손해금 지급.

2. 피고 인천광역시는 피고 코치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3,750,000원을 

2016. 7. 31.까지 지급한다. 다만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미지급금 및 이

에 대하여 2016. 8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

해금 지급.

3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,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.

4. 원고와 조정참가인 및 피고들은 양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더 이

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,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 내용 이

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.

청구취지

1. 피고들은 각자 원고○○○에게 50,000,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

소장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5%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

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◇◇학교 코치의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


